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 괜찮을까?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잠깐 주차하고 짐 좀 내려볼까?
   ☞ 과태료 50만원 !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회수 됐지만 누가 알겠어?
   ☞ 과태료 20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주차합  
     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차가능(본인용)’표지가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주차가  

      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차가능(보호자용)’표지가 있고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주  

     차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1초라도 가로막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시-장애인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  

          위,“만차”표식

    - 이런 상황인 경우 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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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   
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안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

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입니다.

5.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
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8. 문의 인천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 시설팀 032-560-4904.4317


